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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계 획 국



Ⅰ. 일 반 현 황

1 조직 및 인력

 조 직 : 1국 6과 28팀

 인 력 : 150명 / 146명(정원/현원)
(’23. 8. 기준)

구 분 합 계 일반직 임기제 관리운영직

계 150 / 146 124 / 122 24 / 21 2 / 3

도 시 계 획 과 41 / 40 37 / 37 2 / 2 2 / 1

도시계획상임기획과 12 / 12 3 / 2 9 / 9 0 / 1

신 속 통 합 기 획 과 19 / 16 7 / 7 12 / 9

도 시 관 리 과 24 / 24 23 / 23 1 / 1

시 설 계 획 과 22 / 23 22 / 22 0 / 1

토 지 관 리 과 32 / 31 32 / 31

※ 시간선택제 7명 별도 : 도시계획과 1, 도시계획상임기획과 5, 시설계획과 1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7팀 )

도시계획
상임기획과
( 2팀 )

신속통합
기 획 과
( 3팀 )

도시관리과

(5팀 )

시설계획과

( 5팀 )

토지관리과

( 6팀 )

도시행정팀 상임기획관리팀 신속통합기획총괄팀 도시관리정책팀 공공시설정책팀 토지정책팀

종합계획팀 상임기획지원팀 신속통합기획1팀 도시관리계획팀 교육문화계획팀 부동산평가팀

도시계획혁신팀 신속통합기획2팀 도시관리지원팀 생태환경계획팀 부동산관리팀

도시계획운영팀 도시관리운용팀 복합개발계획팀 공간측량팀

역세권활성화팀 도시주거관리팀 공간시설계획팀 지적재조사팀

보행일상권조성팀 수용재결팀

도시계획정보팀



 부서별 주요업무

  

부 서 명 주 요 업 무

도 시 계 획 과

○ 도시계획 정책 결정 및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국토계획 법령 운용, 용도지역․지구, 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리 및 제도개선, 실행방안 수립 등 추진

○ 권역별, 지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및 보행일상권조성에 관한 사항

도 시 계 획

상 임 기 획 과

○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심의기준 작성

○ 도시계획 현안 정책과제 기획·수행

○ 도시계획 관련 법제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 도시·건축위원회 통합관리운영 시스템 및 열린회의실 운영·관리

신속통합기획과

○ 민간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 신속통합기획 참여 전문가 구성 및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도 시 관 리 과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에 관한 사항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방안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재정비)에 관한 사항

○ 경관심의 제도개선 및 안건 검토

시 설 계 획 과

○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입체적 공간이용의 계획

○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및 운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토 지 관 리 과

○ 지적 및 토지행정 기본계획 수립․시행

○ 토지거래허가 및 부동산거래·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업무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토지 등 보상 관련 수용재결 업무

○ 부동산 중개업 관리, 측량업 및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2 2023년 예산

 세입․세출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A) 2022년(B) 증감(A-B)

세입

계 682 1,354 △672

일 반 회 계 665 1,244 △579

그 외 수 입 101 610 △509

지 난 년 도 수 입 26 - 26

기 타 과 태 료 85 54 31

국 고 보 조 금 453 580 △127

균 형발 전특 별회 계 17 10 10

기 타 이 자 수 입 10 0.3 10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7 10 △3

세출

계 24,965 17,026 7,939

일 반 회 계 17,980 11,943 6,037

특 별 회 계 6,985 5,083 1,902

도시개발특별회계 6,985 5,010 1,975

균형발전특별회계 - 73 △73

  

 부서별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A) 2022년(B) 증감(A-B) 사업수

계 24,965 17,026 7,939 64

도 시 계 획 과 6,468 2,667 3,801 20

도시계획상임기획과 673 524 149 7

신 속 통 합 기 획 과 6,511 5,299 1,212 3

도 시 관 리 과 5,914 4,105 1,809 7

시 설 계 획 과 2,572 2,591 △19 10

토 지 관 리 과 2,827 1,840 987 17



3  위원회 현황  

구 분
도 시 계 획
위 원 회

도 시 건 축
공 동 위 원 회

지 방 토 지
수 용 위 원 회

지 방 지 적
위 원 회

지 적 재 조 사
위 원 회

위원장 행정2부시장 행정2부시장 시장 도시계획국장 시장

위원수
25~30명
※시의원 4~5명

25명 이내
※시의원 4명

20명 이내
※시의원 1명

5~10명
※시의원 1명

10명 이내
※시의원 1명

임 기 2년
(1회 연임)

도시계획
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임기내

3년
(연임 가능)

2년
(연임가능)

2년
(연임가능)

개최시기 매월 1,3주
수요일

매월 2,4주
수요일

월 1회
(탄력 운영) 수시 수시

근거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
도시계획 조례
제5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③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②항
도시계획 조례
제63조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관리 등에관한
법률제28조
제②항, 제③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지적재조사에관한
특별법제29조및
동법시행령제6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제2조

주요기능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자문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
심의
또는 자문
∘중앙도시계
획위원회
심의대상중
국토부장관이
시장에게
위임한 사항
심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 및 변경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및높이의
최고, 최저한도
∘기반시설(도
로, 주차장)
배치ㆍ규모에
관한 사항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손실의 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개시일과
기간
∘그 밖의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지적측량성과
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심의
의결

∘지적재조사사
업 지구지정,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
지적재조사사
업에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



Ⅱ. 정책비전 및 목표

【2023 도시계획 비전】

【추진목표 및 주요사업】

1. 비욘드 조닝  비욘드 조닝 실현을 위한 공간혁신 및 규제개선

비욘드조닝 실현
도시계획 혁신방안 마련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재정비
지구단위계획 절차개선
(교통영향평가 제도개선)

2. 新도시공간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新도시공간 창출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간선도로 입체화 연계
중랑천일대 공간구상

건축물내 지하철 출입구
설치 활성화 방안

학교부지 전략거점
기본계획 수립

양재GTX 환승거점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3. 시민체감 UP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체감형 사업지원 강화

신속통합기획
추진

역세권사업
활성화

미래서울도시관 
조성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목표별 주요사업

1 비욘드 조닝 실현을 위한 공간혁신 및 규제개선

1. 비욘드조닝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 혁신방안 마련
2.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3.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4.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고도지구 등) 재정비
5. 지구단위계획수립 절차 개선 추진(교통영향평가 제도 개선)

2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新도시공간 창출

1.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2. 간선도로 입체화 연계 중랑천 일대 공간구상
3. 건축물내 지하철 출입구 설치 활성화 방안
4. 학교부지 전략거점 조성 기본계획 수립
5. 양재 GTX 환승거점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3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강화

1. 신속통합기획 추진
2.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
3. 도시계획 전시·체험공간 마련을 위한 ‘미래서울도시관’ 조성
4.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5.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안정적 운영 추진
6.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확대 지정 추진



Ⅲ. 주요 사업 추진계획

 

 비욘드조닝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 마련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고도지구 등) 

재정비

 지구단위계획수립 절차 개선 

추진(교통영향평가 제도 개선)

 1. 비욘드 조닝 실현을 위한 

공간혁신 및 규제개선



1-1 비욘드 조닝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 혁신방안 마련

◇ 시대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서울형 도시계획 혁신 방안 마련 및 
공간혁신구역 시범사업 선제적 추진으로 비욘드 조닝 실현 착수

□ 추진배경

 ㅇ ’22.03.03.:「2040 서울도시기본계획」발표 ('23. 1. 5. 확정 공고)

   - 7대 계획목표 중 하나로‘도시계획 대전환’설정, 새로운 공간정책 지향점 제시

 ㅇ ’23.01.06.: 국토부「도시계획 혁신 방안」발표 (3종 공간혁신구역 도입)

   - 3종 :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 ’23.2.27. / 7.3.「국토계획법」개정안 발의(김정재 의원/허종식 의원)
□ 주요내용

 ㅇ 도시계획 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사항 발굴
 ㅇ 비욘드 조닝 실현을 위한 공간혁신구역 선정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ㅇ 공간혁신구역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및 구역 지정 추진
   - 공공주도 선도사업(국토부) 및 민간참여 시범사업(서울시) 병행 추진 중

국토부 선도사업 지원 서울시 자체 시범사업 추진
국유지 및 공기업 부지 등 공공의 주도로
신속․유연한 계획 수립이 가능한 지역

민간의 혁신적․창의적 계획 도입 가능지역 및
市 차원의 전략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역

□ 추진실적 

 ㅇ ’23. 3.22. : 국토부-지자체 도시정책협의회(17개 광역시도 참석)

 ㅇ ’23. 4. 4. :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사전 수요조사(25개소 접수)

 ㅇ ’23. 6. 7. : 국토부 선도사업 후보지 제출(4개소, 서울시→국토부)

   - 금천구 공군부지, 동대문구 청량리역 일대, 동대문구 이문차량기지,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부지

□ 향후 추진일정

 ㅇ ’23. 9. : 국토부 선도사업 선정(국토부)

 ㅇ ’23.12. : 서울시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ㅇ ’24.~  : 가이드라인 마련 및 구역 지정 절차 이행
작 성 자 도시계획과장 : 정성국 ☎2133-8305 종합계획팀장 : 좌승호 ☎8317 담당 : 남주연 ☎8324



1-2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수도권의 미래상 재정립 및 
광역적 도시문제 해결, 대도시권 차원의 계획․관리체계를 마련

□ 추진배경 

 ㅇ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재정비 시기 도래
 ㅇ 생활권의 광역화, 교통·환경 등 행정구역을 넘어선 도시문제 증가
 ㅇ 다양한 여건 변화, 메가트렌드에 따른 수도권의 미래상 재정립 필요
□ 주요내용

 ㅇ 수도권의 미래비전 및 발전목표, 핵심과제 제시
 ㅇ 수도권의 중심지 체계 및 광역 공간구조(발전축) 개편
 ㅇ 부문별(토지이용, 광역교통, 녹지환경, 문화여가 등) 계획 및 생활권 계획 수립
 ㅇ 대도시권 계획·관리체계 구축방안 및 제도적 기반 마련방안 제시
□ 추진실적

 ㅇ ’18.12.       : 공동 수립(서울, 인천, 경기, 국토부) 업무협약 체결
 ㅇ ’19. 3.~’21.12. : 공동 수립 용역 시행(광역도시계획협의회 운영)

 ㅇ ’22. 1.~’23. 6. : 수도권 현안이슈를 반영한 계획(안) 수정․보완
 ㅇ ’23. 7. 7.    : 공청회 개최(수립기관 합동, 경기도 인재개발원)

□ 향후 추진일정

 ㅇ ’23. 9.~  : 시의회 의견청취, 市 도계위 자문 등 행정절차 이행
 ㅇ ’23.11.~    : 국토부 승인 요청(관계기관 협의, 중도위 심의 등)

 ㅇ ’24. 상반기 : 국토부 승인 및 확정

작 성 자 도시계획과장 : 정성국 ☎2133-8305 종합계획팀장 : 좌승호 ☎8317 담당 : 남주연,이선용 ☎8324



1-3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 새로 도입된 도시공업지역법에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및 
신설 공업지역 정비사업 제도를 활용한 신산업거점 조성기반마련

□ 추진배경

 ㅇ 도시공업지역법*에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법정계획) 수립 의무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22.1. 시행)
 ㅇ 신설된 공업지역 정비사업 제도를 활용, 준공업지역내 저이용 부지의 

전략적 정비 및 혁신산업 거점조성 필요
□ 주요내용

 ㅇ 공업지역 종합적 관리 및 활성화 방향, 유형별 관리방안
 ㅇ 공업지역정비구역(산업정비구역, 산업혁신구역) 지정 ․ 계획수립 기준 마련

 산업정비구역 산업혁신구역
 ㅇ 건축물 권장용도, 밀도계획 기본방향 등
□ 추진실적

 ㅇ ’23.05.~07. : 준공업지역 기초 현황 및 산업여건 분석
 ㅇ ’23.07.~08. : 국내외 공업지역 육성 사례조사 및 시사점 도출
□ 향후 추진일정

 ㅇ ’23.12. :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 및 활성화 방향, 정비구역 기준 마련
 ㅇ ’24.06. : 공업지역기본계획(안) 마련
 ㅇ ’24.12. : 공청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이행 및 기본계획 공고
작 성 자 도시계획과장 : 정성국 ☎2133-8305 도시계획혁신팀장 : 이승준 ☎8326 담당 : 송주한☎8327



참고자료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법 개요

  ㅇ 법 시 행 : ’21.1.5. 제정 / ’22.1.6. 시행
  ㅇ 적용대상 : 용도지역상 공업지역 (산업단지 등 제외)
    - 서울시 적용대상 : 산업단지를 제외한 준공업지역

  ㅇ 주요내용
    -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법정계획, 5년 주기)

    - 공업지역정비사업 제도신설

□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권자 : 서울시장)

  ㅇ 수립절차
기초조사 기본계획(안) 수립 공청회 지방의회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보고 공고

□ 공업지역정비구역 (지정권자 : 서울시장)

  ㅇ 지정절차
기초조사 구역 및 계획(안) 수립 주민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 고시

  ㅇ 지정대상
    - (산업정비구역) 기존 산업 쇠퇴, 물리적 환경 열악, 주․공혼재지역 등 

공업지역 여건을 고려, 정비와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 (산업혁신구역) 대규모 공장 이전부지 등 주변 공업지역의 혁신이 필요한 

지역으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산업혁신촉진 유도가 필요한 지역



1-4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고도지구 등) 재정비  

◇ ’14년 수립된 고도지구 높이 관리 기준을 개선·정비, 고도지구별 
특성,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관리

□ 추진배경

 ㅇ 변화된 여건 ․ 시민인식 반영한 고도지구 합리적 개선 요구
    - 시대적 ․ 물리적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고도제한 적정성 검토 필요

    - 고도지구 내 저층주거지 노후화로 지역발전 저해요소로 인식

 ㅇ 한강변 경관관리를 위한 특화경관지구 정비 요구
    -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를 지정목적에 맞는 용도지구로 전환 검토

□ 주요내용

 ㅇ 고도지구 등 여건변화 및 실태 분석을 통한 합리적 조정 · 높이기준 재정비
   - 고도지구(8개소, 9.22㎢ → 6개소, 7.17㎢)

   -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한강변, 1.44㎢ → 폐지)

□ 추진실적

  ㅇ ’21. 6.~’21.10.: 기초현황 조사 및 실태 분석
  ㅇ ’21.10.~’23. 3.: 재정비(안) 검토 및 전문가 자문(4회), 자치구 간담회(3회)

     ※ 2개소 재정비 완료 : 어린이대공원 폐지(’22.4), 배봉산 높이완화(’23.6.결정고시)
  ㅇ ’23. 7.        : 주민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
□ 향후 추진일정

  ㅇ ’23.09.07 : 시의회 의견청취
  ㅇ ’23.10. ~ : 市 도계위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작 성 자 도시계획과장 : 정성국 ☎2133-8305 도시계획운영팀장 : 이현정 ☎8330 담당 : 권현회☎8333



1-5 지구단위계획수립 절차 개선 추진(교통영향평가 제도 개선)

◇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타법에 따른 절차인 
교통영향평가 심의 관련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추진

□ 추진배경 

 ㅇ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과도한 내부절차 이행, 수립기간의 장기화
 ㅇ 지구단위계획상 비교적 경미한 변경에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관행적 시행

□ 주요내용

 ㅇ (대상완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시행령 기준으로 완화
   - (현행) 부지면적 5만㎡ 이상 → (개정) 부지면적 10만㎡ 이상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개정 필요
 ㅇ (기준마련) 재정비시 교통영향평가 신고처리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처리 활성화 

 ㅇ (절차개선) 지구단위계획수립 교통영향평가 절차 개선  
   - 先교통영향평가 後지구단위수립에서 필요시 지구단위·교통영향평가 병행 추진

□ 기대효과 

 ㅇ 지구단위계획 수립기간 단축 및 교통영향평가 소요 예산 절감
□ 향후 추진일정

 ㅇ ’23.09.~ : 교통영향평가 신고대상 판단기준 마련 및 조례개정 추진
작 성 자 도시관리과장 : 하대근 ☎2133-8370 도시관리정책팀장 : 유봉모 ☎8374 담당 : 이수진 ☎8376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간선도로 입체화 연계 중랑천 일대 

공간구상

 건축물내 지하철 출입구 설치 활성화 

방안

 학교부지 전략거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양재 GTX 환승거점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2.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新도시공간 창출



2-1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 광역철도 확충, 철도 지하화, 국가상징공간 등 서울역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함에 따라 서울역 일대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 공간으로 조성

□ 추진배경

 ㅇ 5개 광역철도 확충, 철도 지하화 국정과제화 등 서울역 여건 급변
   - KTX 수색·광명, GTX-A·B, 신안산선, 신분당선 5개 광역철도 신설 예정

 ㅇ 국건위 중심 「국가상징공간 프로젝트」 서울역 일대 포함 추진
 ㅇ 국가중앙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매력 중심공간으로 변모할 시점
□ 주요내용

 ㅇ 도시경관 등 고려 서울역사 재구조화 등 상부공간 재편방안 마련
 ㅇ 보행 중심으로 서울역 광장 확대․개선방안 마련
 ㅇ 서울역 일대 교통체계개선 및 보행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
□ 추진뱡향

 ㅇ 국가상징공간 협의체(국토부․국건위․서울시) 중심으로 계획방향 논의
 ㅇ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 추진으로 공감대 형성
 ㅇ 공모 수상작에 대한 논의, 기술검토 등 거쳐 마스터플랜 반영

사전구상(서울연)(23.4. ~ 10.) →
아이디어 공모(23.10. ~ 24.4) →

마스터플랜 수립(24.5. ~ 25.12)
□ 추진실적

 ㅇ ’23.04. :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사전구상 착수(서울연)

 ㅇ ’23.08. : 국가상징공간 서울역 TF 회의
□ 향후 추진일정

 ㅇ ’23.09.  : 국가상징공간 조성 협의체 MOU 체결(국건위-국토부-서울시)

 ㅇ ’23.10.  : 사전구상안 마련(서울연) 및 아이디어 공모 추진
 ㅇ ’23.11.  : 국가상징공간 기본방향 마련 및 협의체 공동 컨퍼런스 개최
 ㅇ ’24.05~ :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추진
작 성 자 도시계획과장 : 정성국 ☎2133-8305 종합계획팀장 : 좌승호 ☎8317 담당 : 정경아 ☎8318



2-2 간선도로 입체화 연계 중랑천 일대 공간구상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기반시설, 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중랑천 일대 수변중심 도시공간 기본구상안 수립 추진

□ 추진배경

 ㅇ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후 동북권의 대대적인 공간적 변화 예상 
   - 도로 지하화로 대규모 선형 공간(하계동~송정동 왕복 6차선, 약 20만㎡) 창출

 ㅇ 중랑천, 배후지 토지이용 연계의 수변공간 조성으로 동북권 지역 재편 요구
   - 중랑천 내 간선도로에 따른 동-서 단절, 주거용도 편중 등 도시기능 침체 개선

□ 주요내용

 ㅇ (기본구상) 수변 중심의 하천-주변 지역 통합 정비방안 구상
   - 하천의 변화(도로 지하화, 완경사 사면 조성 및 제방 보강) 대응 및 활용방안 마련

   - 중랑천의 경제·문화·여가 전략적 거점의 발굴 및 정비구상 

    ·대규모 개발, 저층주거지 수변친화형 특화정비 및 저이용 공공시설 전략적 활용방안

 ㅇ (실행방안) 도로 지하화 추진 일정 고려, 계획 실현화 방안 검토
   - 단계별(장·단기), 시행 주체별(공공/민간) 실현방안 및 관련 제도 개선사항 도출

□ 추진실적 

 ㅇ ’23.02./ 05. : 전문가 자문회의 (2회) 
 ㅇ ’23.04.~05. : 공간구상(안) 관련 관련부서 · 자치구 협의 
□ 향후 추진일정

 ㅇ ’23.09.~ : 전문가 자문 및 공간구상(안) 검토
 ㅇ ’23.12.  : 중랑천 일대 공간구상(안) 수립

작 성 자 도시계획과장 : 정성국 ☎2133-8305 종합계획팀장 : 좌승호 ☎8317 담당 : 전성제·박동찬 ☎8451



2-3 건축물내 지하철 출입구 설치 활성화 방안

◇ 건축물 내 지하철 출입구의 적극적 설치 유도로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개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활성화 방안 제시

□ 추진배경

 ㅇ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 교통약자를 위한 다향한 보행정책 추진중
   - 2040 도시기본계획의 보행일상권 신설, 지하철 1역사 1동선 등

 ㅇ 도심내 주요 보행공간인 역세권변의 경우 각종 지장물(지하철 출입구, 

환기구 등)로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이 저해
□ 주요내용

 ㅇ 지하철 출입구 등 이설 설치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완화
   - 사업자가 설치·제공하는 공공시설(지하철출입구+연결통로) 전체를 완화 적용

   - 연결통로 공사비 및 기부채납계수 강화로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 현재 - 개선

 ㅇ 역세권변 사업시 지하철출입구 설치를 공공기여로 우선 적용 검토
   -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정비형재개발 시 지하철출입구(도시계획시설-철도) 이설 

 ㅇ 완화항목(용적률, 건폐율) 계획에 대해 사업자 선택의 자율성 확대
   - 사업자 부담하는 기부채납 범위내 입지특성에 따라 완화항목 자유롭게 계획

□ 향후 추진계획

 ㅇ ’23.11. :「도시계획조례」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일부(용적률 완화 기준) 개정
 ㅇ ’23.12. : 시범 사업지 도출 및 계획 수립시 예측 가능한 인센티브 근거 마련
작 성 자 도시관리과장 : 하대근 ☎2133-8370 도시관리지원팀장 : 고경곤 ☎8383 담당 : 정미화 ☎8385



2-4 학교부지 전략거점 조성 기본계획 수립            

◇ 지역 내 주요 미래 공공자산인 학교 이적지의 복합적 공간 활용 조성 
시범사업 추진

□ 추진배경

 ㅇ 학교 통폐합 및 폐교 가속화 추세에 따라 발생 예정된 학교이적지에 
대한 복합적 공간 활용방안 선제적 마련 필요

 ㅇ 사회적 여건 변화 및 미래 수요 반영한 전략거점 조성 시범사업 추진 
통한 실행력 제고 및 사업 모델 개발 

   - 보행 생활권 내 전 세대 위한 교육공간 및 미래수요 고려한 전략거점 조성 

□ 주요내용

 ㅇ 시범 대상지(학교 이전․폐교부지 2개소) 입지특성 및 지역 수요 조사․분석
   - 제반 현황, 지역 필요 시설, 선진 사례, 교육청 활용 계획, 사업방식 등 기초조사

동탄 이음터(마이랩, ICT특화교육) 부산 좌천어울림파크(복합 문화교육 플랫폼) 나고야 나고스 캠퍼스(스타트업 육성) 핀란드 헬싱키 아난딸로(예술교육 플랫폼)

 ㅇ 시범 사업 대상지 개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 도입용도․건축규모 등 기본구상, 단계별 사업실행 및 재원조달, 운영방안 검토

□ 추진실적

 ㅇ ’22.03.~’23.07. : 학교이적지(폐교) 등 현황조사, 제도․관리방안 검토
□ 향후 추진일정

 ㅇ ’23.08.~     : 교육청 등 관련 기관 협업, 분야별 전문가 자문 등
 ㅇ ’23. 하반기  : 학교이적지(폐교) 관리방안 개선
 ㅇ ’24. 상반기  : 학교이적지(폐교) 전략거점 시범모델 구축
작 성 자 시설계획과장 : 이광구 ☎2133-8411 교육문화계획팀장 : 노만규 ☎8410 담당 : 홍명순/유가형 ☎8411



2-5 양재 GTX 환승거점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 GTX-C 환승센터, 서초구 복합청사 조성 등과 연계한 양재역 일대의 
통합 발전구상 마련

□ 추진배경

 ㅇ 강남도심, 광역교통 거점으로의 양재역 일대 여건 변화 대비 통합적·
선제적 공간구상 마련

□ 주요내용

 ㅇ 양재역 일대 R&D·업무·상업 중심지 기능 육성 위한 공간 전략 마련
 ㅇ 미래 사회 수요 대비한 대중교통 중심의 융복합 입체도시 시범모델 구상
   - 서초구 복합청사, GTX 환승센터, 환승주차장 등 핵심시설 간 입체복합 개발 기본구상

 ㅇ 개별사업 주체별 주요 핵심 개발기준 검토 및 실행전략 마련

□ 추진실적

 ㅇ ’23.05.~06. : 양재역 일대 기초 현황조사·분석
 ㅇ ’23.07.~08. : 선진사례 조사 및 진행 중인 사업별 추진 방향 등 의견 조사
□ 향후 추진일정

 ㅇ ’23.09.~ : 환승센터 구상(안)과 서초복합청사 계획(안) 등과 연계성 검토
 ㅇ ’24.03.   : 양재역 GTX 환승거점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작 성 자 시설계획과장 : 이광구 ☎2133-8411 교육문화계획팀장 : 노만규 ☎8410 담당 : 홍명순 ☎8411



 신속통합기획 추진

 역세권활성화 사업 추진 

 도시계획 전시·체험공간 마련을 위한 

‘미래서울도시관’ 조성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안정적 운영 

추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확대 지정 

추진

 3.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체감형 사업지원 강화



3-1 신속통합기획 추진 

◇ 신속통합기획의 성공적 안착에 따라 자문방식, 재개발 수시선정 도입 등 
운영을 내실화하고 소외지역 발굴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공간 혁신 도모

□ 주요내용

 ㅇ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갖춘 정비계획 지침 제시 등 민간 정비사업 지원
   - (계획)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 적용, 지구단위계획 및 사업계획과 통합계획

   - (절차) 수권분과위원회,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 등 신속한 계획결정

 ㅇ 공동주택 기획·설계전문가 참여, 혁신적인 디자인 기획으로 경관 등 개선
□ 추진실적

 ㅇ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Fast-Track)(’23.01.), 재개발 수시선정(’23.05.) 도입
   - 자문방식 15개소 추진(예정) 중, 재개발 수시모집 및 매월 선정위 개최

   - 정비계획 입안요청시 신속통합기획 의무화, 통합심의 도입 등 도시정비법 개정(’23.07.)

 ㅇ 반지하밀집(사근동 등), 침수(대림1), 고도지구(미아) 등 소외지역 정비모델 제시
 ㅇ 총 85개소 중 50개소(누적), 7.8만호 기획완료 및 후속절차 지원
   - ’23년 정비계획 심의통과(4): 신당, 금호, 신정, 천호3-3 / 건축심의(1): 신림1

   - ’23년 기획완료(35): 창신·숭인 등 재개발 26, 압구정 등 재건축 9

□ 향후 추진일정

 ㅇ ~’23.12.: ’22년 재개발 후보지 본격 추진, 소외지역 등 신규 선정·기획
 ㅇ ~’23.12.: 창신·숭인 등 기획완료 지역 정비계획 입안 지원 등 공정관리
작 성 자 신속통합기획과장: 명노준 ☎ 2133-1889 신속통합기획총괄팀장: 송인희☎ 1690 담당:홍혜진 ☎ 8334



3-2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

◇ 상업·업무, 주거, 생활SOC 등 필요시설 확충을 통한 보행일상권 실현, 
대상지 적극 발굴을 위한 제도개선 등 역세권 활성화 사업 지속 확대

□ 추진배경

 ㅇ 역세권 중심의 도시공간구조 재편 및 지역필요시설 확충을 위해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속적 확대 추진

□ 주요내용

 ㅇ 대상지 발굴 지원 등을 통해 역세권활성화 사업의 지속 추진
   - ’19년 시범사업 5개소를 시작으로 ’23년 현재 총 34개소 선정

 ㅇ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발굴 지원 및 제도 개선
   - 사업 가능 대상지 발굴 등 자치구와 민간에 지원방안 마련 사업 활성화 도모

   - 역세권 범위, 공공기여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개선

□ 추진실적

 ㅇ 사업 확대(’21.06.) 후 지속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총 34개소 추진
   - 도시관리계획 완료-11개소, 입안 중-7개소, 사업계획안 작성 중-16개소

 ㅇ 역세권 활성화 조례(’23.07.24) 및 운영기준 개정(’23.08.04)

   - 역세권 범위 확(250m→350m), 대상지 확대(존치관리구역 사업허용), 현금 

공공기여 도입 등  

□ 향후 추진일정

 ㅇ ’23. 8.~10. : 자치구, 주민, 사업시행자 대상 사업설명회 추진
 ㅇ ’23. 9.~    : 지원자문단 수시 개최를 통해 대상지 선정 및 사업 추진
작 성 자 도시계획과장 : 정성국 ☎2133-8305 역세권활성화팀장 : 장수진 ☎2595 담당 : 김창옥 ☎2596



3-3 도시계획 전시·체험공간‘미래서울도시관’조성

◇ 현재 공간 개편중인 시민청에 미래 서울의 발전 모습을 시민과 
관광객들이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미래서울도시관’ 조성

□ 추진배경

 ㅇ 시민·관광객들이 서울의 전체적인 미래모습과 발전방향을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전문 전시공간 마련

□ 주요내용

 ㅇ 첨단기술 활용 서울도시(계획)정보를 종합적 전달하는 ‘미래서울도시관’ 조성
 ㅇ 시민 및 관광객들이 서울의 비전과 발전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체험공간 조성
 ㅇ 세계 도시와의 경쟁 속에서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 및 위상 제고
□ 추진경과

 ㅇ ’23.03.~07. : 시민청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홍보기획관)

 ㅇ ’23.03.~12. : 알기쉬운 도시계획 정보 시각화 실행방안 마련 용역 (도시계획국)

 ㅇ ’23.07.25. : ｢청사 공간 개편｣ 시장보고
 ㅇ ’23.07.31. : 市투자심사 의뢰 [시민청 리모델링 전체 (홍보기획관→재정기획관)]
□ 향후 추진일정

 ㅇ ’24.01.         : ‘미래서울도시관 조성’ 용역 추진
 ㅇ ’24.10~’25.08. : 전시콘텐츠 제작 및 설치

위치도 및 조성 예시 해외 조성 사례

<본청 지하1층 시민청> <면적 약 1,103㎡(334평)> <도쿄, 모리빌딩 어반랩> <싱가포르, 시티갤러리>

작 성 자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김세신 ☎2133-7950 상임기획지원팀장:김종규 ☎7960 담당:박희영·박민지 ☎7961·7968

가로 36m x 세로 30m



3-4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주변지역을 포함한 계획적 도시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통한 공간구상 및 정비기준 제시

□ 추진배경

  ㅇ 대규모 택지 재건축 시기 도래(30년 경과)로 선제적 정비기준 마련 필요
  ㅇ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대상 택지 기본계획 및 관리방안 검토 필요
□ 추진방안

  ㅇ (주요내용) 상위계획 및 주변 개발계획 등 연계 광역적 기본구상계획 마련
대규모 단지 및 주변지역을 포함한 통합적인 관리기준 마련 등

  ㅇ (수립대상) 택지 규모·노후도 등을 고려 계획수립 단계별 추진

   

택 지 1단계(~’22, 3개소) 2단계(’23~’25, 10개소) 3단계(’26~’30, 6개소) 비  고
대규모(1만 세대 이상)  목동  상계(1‧2단계), 중계, 중계2, 수서, 가양, 등촌, 신내 - 노후도, 재건축 동향,

여건 변화 등을
고려 순차 추진중규모(1천~1만 세대)  성산, 월계2  상계(3단계), 창동, 번동  방화, 월계4, 우면, 공릉1, 방화2, 월계3

□ 추진실적

  ㅇ ’23.04. : 상계(1·2단계)·중계·중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역 착수
  ㅇ ’23.08. : 성산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 향후 추진일정

  ㅇ ’23.09.   : 목동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ㅇ ’23.09. ~ :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역 착수
  ㅇ ’23.12. ~ : 월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ㅇ ’24.01. ~ : 상계(1·2단계),중계·중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역 착수(2차)

작 성 자 도시관리과장 : 하대근 ☎2133-8370 도시주거관리팀장 : 정광재 ☎8396 담당 : 이성열 ☎8397



3-5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안정적 운영 추진

◇ 부동산 거래신고 가격이 정상적인 흐름에서 벗어나는 경우 수시 정밀
조사 실시로 부동산 투기과열 방지 및 시민주거 안정 도모

□ 추진배경

 ㅇ 집 값 상승에 따른 사회적 갈등 유발 및 시민 주거환경 저해
 ㅇ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불공정 행위 및 시장 교란 행위 근절
   -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해지, 거짓 매물정보 및 과장 광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신고대상 : 부동산 등 권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부동산 매매 등)

   신고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주요내용

 ㅇ (조사방법) 부동산 거래신고 이상거래 자료 조사 및 소명요구
   - 서울시 : 부동산 거래신고 이상거래 대상자 자료 추출 및 자치구 통보

   - 자치구 : 조사대상자 신고 자료 조사 및 소명자료(통장사본 등) 제출 통지

    ·허위신고 의심 건에 대한 소명 요구 및 출석 조사 실시    

 
(1단계) 모니터링·조사대상추출(RTMS)→ (2단계) 서류검토및소명자료제출요청→

(3단계) 소환조사→ (4단계) 행정조치, 관계기관 통보

 ㅇ (조사대상) 상시 모니터링 결과 허위신고 의심 및 유관기관 신고분
□ 추진실적

 ㅇ 부동산 거래동향 분석 및 거래신고 자료 정밀 조사(수시/상시)
    ※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 행정처분 : 과태료 부과 465건, 20.7억 원
 ㅇ 이상거래 신속 대응을 위한 조사 권한 이양 추진(국토부 →지자체)

   - 市-국토교통부 정책 협의 → 법 개정 추진 예정(국토교통부)

□ 향후 추진일정

 ㅇ (연중) 부동산 실거래신고 정밀조사 및 행정처분 실시
작 성 자 토지관리과장 : 박희영 ☎2133-4660 토지정책팀장 : 지미종 ☎4662 담당 : 류지순 ☎4664



3-6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확대 지정 추진

◇ 외국인의 편리한 국내 주거환경 조성과 글로벌 도시에 부응하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확대 지정

□ 추진배경

 ㅇ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편익 도모로 부동산중개 서비스 질 향상
 ㅇ 외국인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통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 주요내용

 ㅇ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현황
   - 현 황 : 총 209개소 (자치구 평균 8.4개 업소)           ’23. 7. 31. 기준

언어별 계 영어 일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업소(개소) 209 163 37 7 1 1

   - 22년 글로벌 공인중개사 지정현황 : 15개소 지정(29개소 신청)

 ㅇ 주요역할　:　외국인 중개 상담 지원 및 지역 주민과 소통의 가교 역할 수행 

인증마크  지정증(영어·일어) 글로벌공인중개사 봉사활동

□ 추진계획

 ㅇ 추진기간 : 2023. 8.~10. 
 ㅇ 선발대상 : 30개소 내외(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 응시기준 : 지정조건(공인중개사법 준수 등)을 충족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ㅇ 지정절차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대면심사 및 지정

➡
홍보․관리

(자치구) (자치구, 결격자 심사) (서 울 시 ) (서울시, 자치구)

작 성 자 토지관리과장 : 박희영 ☎2133-4660 부동산관리팀장 : 오경미 ☎4674 담당 :안수빈 ☎4678



붙임1

법령․제도개선 건의현황

□ 건의사항 : 1건

건의 제목
(건의부서, 건의일자) 건의내용 소관부처

1. 신속한 의사결정 및 
심의 전문성 강화 위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유연화 방안

   (도시계획상임기획과, 
’23. 8. 2.)

 □ 현 황
 ◦ 현행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 문제점
  ◦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고 점차 

통합심의 등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인원 상한은 
30명으로 경직되게 제한하고 있어 
다양한 전문가의 확보 한계 등 
유연하고 신속한 계획 결정 곤란

 □ 건의내용
  ◦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인원 제한을 

(현행) 25~30명에서 (개선) 25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위원회 
운영방안은 시·도 조례로 권한 위임 

 □ 관련 규정 
  ◦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 제1항

(국토교통부)


